
㉧ 농촌 진 흥 청 고시 제2010-8호

「비료관리 법」 제4조 제1항 , 제2항 ,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조

에 따른 「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」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0년 3월 29일

농 촌 진 흥 청 장

「비료 공정 규격설정 및 지정」 중 일부개정 (안 )

제6조 제2항 중 “그린 퇴 비 ”를 “가축분퇴 비 ”로 한다 .

별표1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

“그 린 (1급 )퇴 비 ”를 “가축분퇴 비 ”로 한다.

별표2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

석 회질비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

01. 소석 회의 “그 밖의 규격 ”에 “3. 붕괴도 : 1.70mI— II체 에 98⅜ 이상 통과하

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

02. 석 회석 의 “그 밖의 규격 ”에 “3. 붕괴도 : 1.70Inln체 에 98% 이상 통과하

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

03. 석 회고토의 “함유하여 야 할 주성 분의 최소량(:⅓ )” 에 “2. 입 상의 경 우

알칼리분 : 51, 가용성 고토 : 14”을 신 설하고, “그 밖의 규격 ”에 “3. 붕괴도

: 1.70mm 체 에 98% 이 상 통과하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.

04. 부산소석 회의 “그 밖의 규격”에 “3. 붕괴도 : :1.70mm체 에 98% 이상 통과

하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

05. 부산석 회의 “그 밖의 규격”에 “4. 붕괴도 : 1.7(:】nln체 에 98% 이 상 통과하



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

06. 패화석 의 “그 밖의 규격 ”에 “3. 붕괴도 : 1.70mm체 에 98⅓ 이상 통과하

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

07. 생석 회의 “그 밖의 규격 ”에 “3. 붕괴도 : 1.70mm체 에 98% 이상 통과하

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

규산질비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

01. 규산질의 “그 밖의 규격 ”에 “4. 붕괴도 : 1.70ynln체 에 98⅜ 이상 통과

하여 야함”, “5. 사상으로 제조한 입 상제품 붕괴도 : 2.oomm체 에 98% 이상

통과하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.

03. 규회석 의 “그 밖의 규격 ”에 “3. 붕괴도 : 1.70IyⅡn체 에 98⅜ 이상 통과하

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.

04. 광재규산질의 “그 밖의 규격 ”에 “3. 붕괴도 : 1.70mm체 에 98⅓ 이상 통과

하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.

06. 규인 의 “그 밖의 규격 ”에 “3. 붕괴도 : 1.70Inm’둣ㅔ 에 98⅓ 이상 통과하

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.

07. 규인칼륨의 “그 밖의 규격 ”에 “3. 붕괴도 : 1.7αㄲm체 에 98⅓ 이상 통과하

여 야함”을 신 설 한다.

별표3중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.

01. 그린(1급 )퇴 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“그린 (1급 )퇴 비 ”를 “가축분퇴 비”로 하고, 규격 의 함량(%)에 “유기물 40” 을

“유기물 30”으로 하고,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 분의 최 태 량(%)에 “비소

46, 카드뮴 5, 수은 2, 납 ⊥36, 크롬 272, 구리 364, 니 켈 46, 아연 909”을

“비소 45, 카드뮴 5, 수온 2, 납 130, Ξ1름 200, 구리 360, 니 켈 45, 아연

900” 으—로 하고, 그 밖의 규격 에 “‘2.건 물중에 대하여 염 분(NaCl) : 2.0%이



하”를 “2. 건 물중에 대 하여 염 분(NaC]) : 1.8,⅓  이 하”로, “3.수분(I—I20) : 45%

이 하”를 “3.수 분(H20) : 55% 이 하”로 하며, “4.부숙도는 암모니아와 이 산화

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 계 적 부숙도 측정 기준(솔 비타 4이 상 흑은 콤백

부숙완료)에 적 합하거 나 종자발아법 의 경 우 무 발아지수 70이 상”을 신 설

한다. 비고의 “1. 제조시 별표 5의 1. 사뜅—가능한 원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

한다”를 “1.별 표 5의 1.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가축분뇨를 50% 이상 사용
,

2.가축분뇨 외의 원료는 별표 5의 1. 사용가능한 원료에 서 제1호 농림

부산물류, 광물질, 토양미 생물제 제에 한함”으로 하고, “2.부숙도 측정 을 위

하여 자가발열온도측정 법 또는 유식 물검 정 법을 병 행하여 검 토할 수 있다”를

삭제 한 다.

02. 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 분의 최 대 량(%)에 “비소 ⊥11, 카드뮴 11, 수은 4, 납

333, 크름 667, 구리 667, 니 켈 111, 아연 2000”을 “비 소 45, 카드뮴 5, 수

은 2, 납 130, 크름 250, 구리 400, 니 켈 45, 아연 1000”으—로 하고, 그 밖

의 규격 에 “4.부숙도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 반응을 이 용한 기 게 적 부

숙도 측정 기준(솔 비타 4이 상 흑은 콤백 부숙완료)에 적 합하거 나 종자발아

법 의 경우 무 발아지수 70이 상”을 신설하며, 비고의 “2.가축분이 50⅓ 이

상 포함된 비료에 한하여 축종별로 『가축분퇴 비(우분, 돈분, 계분 등)』

표기 가능 (‘ 07.4.20)”
 
및 “3.부숙도측정 을 위 하여 기 계 적 인 측정 법 을 병 행

하여 검 토 할 수 있 다.(‘ 07.4.20)” 는 삭제 한다.

11. 가축분뇨발효액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.

규격 의 함량(%)에 “질소진 량 0.3” 을 “질소 전 량, 인산전 량, 칼리 진 량 각각

의 성분 합계 량 0.3r,6이 상,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”으—로 하고, 비고의

“1.저 장기간 및 식 싶 : 충분한 발효시 끼—지 지 장, 호기성 발효의 경우 폭

기 ·교반장치 및 저 장시 실 2()()λIIT이 상 섣 치”를 ":I.충 분한 발효시 까지



저 장”으로 하며, “3.살포지 : 민 가에 서 2()01τ1 이 상 격 리 지 역 ”은 “3.주 거 지

에 서 200m이 상 격 리 지 역, 다만 관할 시 
°군·구청 장이 액 비 살포가 주거시

설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 하는 경 우에는 시·군·구청 장이 우̈1 정

한하는 거 리 내에서 근접 살포 허 용”으로 하고, “6.혐 기 성 소화시 설 (바 이 오가

스 생산시 설)에 서 생 산할 경 우 가축분뇨 이외의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식

물폐기물 30% 이내 사용 할 수 있음”을 신설한다.

별표5중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.

“그린 (1급 )퇴 비 ”을 “가축분퇴 비 ”로 하고, 원료의 중류에 “농 림 부산물류(짚

류, 왕겨, 미 강, 녹비, 농작물잔사, 낙엽, 수피, 톱밥, 목편, 부엽 토, 야생초
,

폐사료, 한약재찌꺼 기, 이탄, 토탄, 갈탄 및 기타 유사물질 포함)”을 “농림

부산물류(짚 류, 왕겨, 미강, 녹비, 농작물잔사, 낙엽, 수피, 톱밥, 목편, 부

엽토, 야생초, 페사료, 한약재찌 껴기, 기타 유사물질 포함 및 상기의 물질

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), 이 탄, 토탄, 갈탄”으로 하고, “토양미 생 물제제”를

추가하며, 비 고에 “제오—라이 트”를 “기 타비 료의 제오라이 트”로 한다.

ㅂ 지—T '-ㄱ

제1조 (시 행 일) 이 고시는 고
''1 

한 날로부터 30일  이 경 과한 날부터 시 행 한다.

제2조— (경 과조치) 비료 생·산업 자(수 입)업 자가 보—증표시 사항이 변경 되 는

비료의 종류에 대하어는 이 고시 전에 비료업 자가 보—유하고 있는 포장

지는 2010. ⊥2.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다.

제3조 (재 검토기한) 「훈령 ·예干:ㅏ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팎한 규정」 (대 통

령훈령 제248호 )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빕 령 이나 현 실 여건의 번화 등

을 김 I⌒三하어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름 히—여아하는 기한은 2013

년 3월 ‘28일 로 한다.



【별표 2】 보통비료의 공정 규격 설정

5. 석 회질비료

비료의 종류
함유하여야 할

주성 분의 최소량(‘⅓)

함유합 수 있는

유해성분의 최대랬 %)
그 밖의 규격 비 고

01 .

소석 회

알카리분 : 60 1.분상(ㅓ

'}ㅓ

.') : 분말도는

1 70lIIn1체 에 98% 이상 동

과하여 야함 (‘ 09.10. 1 )

'2.입 상(I','狀 ) : 1을 이용하여

조럽제조한 것

(˛ 0‘2. 1 31, ‘09.10. 1)

3.붕괴 도 : 1.70n끄m체  에

98⅓ 이 상 통과하여 야함

02.

석 회 석

1. 알카리 분 45 1.분상(粉ㅒjt) : 분말도는

1 70Ⅱ 1Ⅲ체에 98%이  상 600

μm체 에 60%이 상 통과하

여 야함(‘09. 10. 1)

‘2.입상(粒狀) : 1을 이용하

여 조립 제조한 것(‘02.1.31)

3.붕괴 도 : 1.70n'm체  에

98% 이 상 통괴'하 어 야함

석 회 석 원석 또는

분 쇄품에 한함 .

03.

석 회 고토

1.알카리분 : 53

가용성 고토 : 15

2.입 상의 경우

알칼리분 : 51

가용성 고토 : 뵤

1.분상(粉뇌大) : 분말도는

1 70IIIII체 에 93⅓ 이상 硼

μⅢ체에 60⅓ 이상 통과하

여 야함(‘ 09. 10. 1)

2. 입 상(粒狀) : 1을 이용하

여 조립제조한 것
(‘02. 1.31. ‘09. 10. 1)

3.붕괴 도 : 1 70mln체 에

98% 이 상 통과하어 아함

석 회석 (백 운석) 원석

또는 분쇄품에 한함.

04 ˚

부산소석 회

알카리 분 : 60 1.알 카리 분 함유율

I¾ 에̇ 대하여

니 켈 : 001

크 름 : 0.I

티 탄 : 0(ㅒ

‘2 최 대효IJㄹ량

니 팸 : ().ㅢ

:Ξ:⊥ 툼 : 」(:)

티 탄 : 15

1. 분·상(粉ㅒ大) : 분말도는

1.70'ㅣ InI zl1 에 98%이 상 (¤⊃

μ
'ㅐ

체에 609ι 이상 통과하

여야 힘—

('(:)9. 10. I )

2.입  싱 (I(,''ㅐ
It) : 1을 이—양하

여 조
—
≠I세조한 깃

(‘ ()2. 1.31. '09 1() 1)

:'. 붕 LI :ㅏ 1〓 : 1.7011111'체 에

')8-'‘

:; 이 상 동괴·하어 아함

석회·석 원석 또는 분

쇄품 이외에 타화힉
—
제

품 생산시에 생산된것

으—로서 (생 석회 또는

부 생 (I」¡

':1:) 

분말생 식 회

를 혼힙
—
하는 것 포합)

산화석 회분 및 수ㅑ희
':L

노분음 함유하는 것 에

한 함



비료의 종류
함유하여야 할

주성 분의 최소링{%)
함유할 수 있는

유해성분의 최대報 9‘ )

J1 밖의 규 격 비 :ㄹ

05.

부산석 회

알카리 분 : 45 1. 알카리 분 함유율

1,‘ 에 대 하어

니 켈 : 001

크 롬 : 0.1

티 투l: 0(χ

‘2. 최 대 한도량

니 켈 : 04

크 롬 : 40

티 탄 : 1.5

1.분 상 (ㅓ分狀) : 분말도는

1.70ㅐ ]Ⅲ체에 98% 이상 EχⅨ⊃

μnI체 에 60% 이상 통과하

여 야 함
('()9. 10. 1)

‘2. 입 상(I(,'ㅒ大) : 1을 이 용하

여 조립제조한 것

(‘ 02. 1.31, 
˛
09. 10. 1)

3 산물은 수분 최 대함유량

20% 이 하

4 븟괴도 : 1 7∩ nㄱ 1ㄲ 체에

석 회 석 윈 석 또는

분쇄 품 이 외 에 타

화학제품 생 산시 에

부산불로 생 산되는

것으로서 산화식 회

분 및 산화고토분을

함유하는 것 에 한힘
—

.

9旦뇨으 .∠느느—포뾰크크으노할

06.

패 화식

알카 리 분 1.분상(粉狀) : 분말도는

1 70ⅢⅢ체에 98⅓이상 600

μⅢ체에 60⅓ 이상 통과하

여 야 함 (‘㎝ 1α 1)

2 입상(粒狀) : 1을 이용하

여 조립제조한 것

(˛ 02.1.31, ‘09. 10. 1)

3.붕괴 도 : 1.70mΠ1체 에

패 화석 분말에 한함

(패
 각포 함)

요8으⊥」二土一툐丑크크그聖
(I7.

생석 회

(신설 '% 1.10l

알카 리 분 1. 분상(粉ㅐ.t) : 분말도는

1.701nⅢ 체에 98%이 상 600

μn]체 에 60%이 상 통과하

여야 함 ('0α 10.1)

2. 입 상(*''狀 ) : 1을 이용하

여 조립제조한 것

(‘ 02. 1.31, ‘09.10.1)

R 븟괴도 : 1 7∩I'n1ㄲ 체에

요82쇼—」으L소土一토丑旦뾰뾰할



6— 규산질 비 료

비료의 종류
함유하어야 함

주성 분의 최소랬 ,〉

‘

)

함유한 수 있는
유해싱 분의 최태랬 %)

그 밖의 규격 1ㅚ 그二

01.

규산  질
(‘ (D. 10. 1 )

1.가용성규산 : 25

알카리분 : 40

구용성 二:L토 : 2

2. 미 량요소를 보종

할 겅우 다음 성분
별 함량중 2종 이
상을 구죙— 성 으로

보. 증
철 : 0.30

아연 : 0.05

붕소 : 0.05

망간 : 0.30

구리 : 0.05
(ι 02. 1.31)

가용성 규산 함—詳율
1?‘ 에 태 히—여

니켈 : ()()12

크름 : 0.li」

티탄 : 0.(χ

'(‘09.10 1 )

1 분 상(ㅓ分ㅒ∫t) : 분말도

1.70InIII /ll 에 98% 이 상,

600/InI 체 에 60% 이 상 통
과하여 함 .

(‘ 09. 10. 1)

2. 시— 상('少ㅐ t) : '2.00l㎜  체 에
98%이 상 통과하어 아 함
(‘ 09. 10. 1 )

3.입 상(*tㅐ大) : 1, 2 분말

을 조립 제조한 것. (
˛
0‘2. 1.31 )

4.붕괴]三 : 1 70nuㄲ 체에
98’ι 이 상 통과하여 야함

5.사상으—로 제Ξ조二한 입상제
품 붕괴도 : 2.oornln체

에 98% 이상 통과하여
야 함

분상 및 사상 제품의
경 우 살포시 가려움
예 방에 관한 주의
·아항 기 재
( 
˛
09. 10. l )

03.

규 회 석
(‘ 09. 10. 1)

가용성 규 산
알카리 분 :

8

,
b

.
 
3 1.분상(粉狀) : 분말도는

1 70Inln 체 에 98,‘  이 상
600μ nI체  에 60% 이 상 통
과하여 야 함 (‘09.10.1)

2.입 상(粒狀) : 1을 이 용
하여 제조한 것
(‘ 02. 1.31, ‘09. 10. 1)

3.붕괴도 : 1 70n1ㄲ체 에
98% 이상 통과하여 아함

단, 규회 석 (천 연 산 )

이외의 이물질은 혼

합할 수 없음

04.

광 재 (υ짰ξ滓 )

규산  질
(신잘 '9'l10l

({I, lO 1)

가용성 규산
알카리 분 :

구용성 고토

,
b

1
 
9
˜

「
D

● 

.

 

r

D

 

.

 

●

가용성 규산 함유율
1⅓에 대하어
니 켈 : 0.012
크름 : 0.1‘2

티 탄 : 006
(‘ 09. 10. 1 )

1 분상(粉
+∫ξ) : 분말도는

1.70Ⅱ
'In 

체 에 98% 이 싱
· 600

μm체 에 60%이  상 통과하
여 야 함 (‘ 09.10.1)

2. 입상(米

'狀

) : 1을 이용하여
조 럽 제조한 것 (‘ 02.1.31,

‘09. 10 1)
3.붕괴 도 : :1.70IInln 체 에
98,6 이 상 통과하여 야함

분상 및 사싱' 제품의 경
우 살포시 가려띔—예방에
관한 주의 사항 기재
(˛09 10. 1)

06.

규 인

(˛ 09. 10. 1)

구용성 인산
가용성 규 산

구용성 고토

R
)
 

˜
b

1
⊥

 
1
⊥

 
●
0

1.가용성규산 함유율
1%에 대하어
니켈 : 0.012

크롬 : 0.1'2

티탄 : ().(”

(˛ 09. 10. 1 )

2.구용성 인산 함유울
1우●에 대하여
7ㅑ

=革
ㅏ : 0∝Ii18

1.분상(粉狀) : 분말도는
1.70IIIIn 체 에 98% 이 상 60C

μⅢ체에 60,ι 이 상 통과하
여 야 함 (‘ 09.10.1)

2. 입 싱'(I(,'ㅓ 大) : 1을 이 용
하어 조립 제조한 것
('02 1 31. ‘09.10.1)

3.붕괴도 : ⊥ 701]uㄲ 체에
98?‘ 이 싱

— 
동과하어 아힘

—

07.

규 인 칼듀

('()9. 1 (). 1 )

가죙— 싱 규 산
Ξ
i⊥ 용 성 인 산

육
ι
죙⌒ 성 길 리

(˙ 0‘) 10. I )

,
O
 
n
)
 

∩

)

7ㅏ용성ㅓ:「

산 함午율
I ,'';에 대 ㅎ1—여

니걷[ : ()(ll:I

크믄 : () l」

디Ξl : (」 .(】 ;

('()˛ ) 1() l '

iI용
—싱 우! ;·l 후1:年을

l‘

'i::에

 ㄴㅐ¡1이

키
' 

」ㅓ ㅏ : ()r{∶ )1*

1.분  상( |'j IIt) : 분 말도는
1 7()IIIII1 ,ㅔ 에 98'; 이 상 6()0

/ι∏ㅣ 체 에 60:)¿  이 상 농과히—

여 야 힘— (˙ (” . 1().1)

2. 입 상(1(:'ㅐ I() : 1 을 ㅇ
I 용

하여 조럽 제조한 —

‘

!

(˛ ()?. 1 31, ’(υ . 10. 1 )

:‘ .붕 피 드 : 1 70Iㄲm:제  에
98(I¿ 이 상 농 괴—하이 야함


